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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전통주 산업을 진흥 육성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

  서울경제 2월 27일(일), 기사 “60년된 장수 막걸리, 전통주가 아니다?”에서 

아래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모호한 전통주 기준은 형평성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막걸리와 백세주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외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술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오미자 리큐르 등이 전통주로 판매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지역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을 전통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통주 산업진흥 및 육성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주 제조에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온라인 판매 및 주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세 감면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전통주 업체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전년 생산량이 발효주류 500kl 이하, 증류주류 250kl 이하인 경우, 금년 생산량 기준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까지 주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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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등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과실주로 지역특산주에 해당되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외국산 와인과는 구별되는 전통주입니다.

  현재,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일반주류제조면허업체(서울장수, 지평, 화요 등)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주면허

업체가 되므로 전통주 업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소비·홍보,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양조용 발효제 보급,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지원, 품질 및 경영·마케팅 

컨설팅지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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